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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민원신청 경험과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와의 관련성
함명일·민인순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Requesting Verification of Healthcare 
Benefit Coverage and Patients’ Trust in Physicians and Hospitals
Myung-Il Hahm, Insoon Min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al Science, Asan, Korea

Background: Patients’ trust in their physicians or hospitals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care and to encourage re-
visit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requesting verification of healthcare benefit coverage 
via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HIRA) and patients’ trust in their physicians or hospitals.
Methods: For this population-based study, 800 adult respondents aged 20 to 65 years were recruited using random sampling and 
telephone surveys.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1) 400 people had experience in requesting the HIRA verification 
service for the purpose of confirmation of whether the costs they paid were appropriate among metropolitan habitants, and 2) 400 
people comprised members of the public who had no experience requesting the verification service.
Results: Experience with requesting verification services was likely to lower the patients’ trust in medical institutions, but not in their 
physicians (p< 0.05). In addition, patie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physicians and hospitals were more likely to trust the physi-
cians and hospitals than dissatisfied patients.
Conclusion: Patients’ trust might be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hospital success. Patients’ trust in medical suppliers, such as 
physicians and hospitals, encourag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suppliers and patients. Therefore, medical suppliers 
must provide appropriate care to patients to improve patients’ trust 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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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와 의사의 관계(relationship)는 환자의 미충족 필요(unmet 
need)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1]. 의사와 환자 간의 좋은 관
계는 진료의 과정과 결과에서 의사들과 환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의 치료

방식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compliance)를 높일 수 있다[2]. 따라서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는 진료현장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

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신뢰(trust)는 핵심적 요소이다[3,4].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는 의사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진료

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의 표현이며, 의사 및 의사의 의도에 대
한 신뢰와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4]. 환자는 
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를 신뢰하며, 이
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신체를 의사에게 맡긴다[5].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치료적 가치일 뿐 아니라 처방된 치료의 효능
을 보장해 줄 수 있다[6]. 또한 의사에 대한 신뢰는 의사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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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치료의 순응도를 높
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나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4, 
7]. 만약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지속적인 경계와 걱정, 
그리고 필수적인 자기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뢰는 효과적인 상
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것이다[8].
의약분업 이후 이전까지의 의사와 환자 간의 좋은 관계가 많이 

서먹해졌으며[9], 이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의 하락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없다면, 일상적인 항
생제 처방과 같이 사소한 질병의 치료의 경우에도 큰 수술에서나 
필요한 환자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진료에 있어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6]. 따라서 의료현

장에서 환자의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요소이

다. 미국의 경우에도 환자의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신뢰가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및 보
험자들이 환자의 건강보다는 재정지출 감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의한 것이다[10].
정부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제43조의 2조항의 신설을 통

해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로 지불한 비용이 정당하게 요
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
인 요청을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환자가 건강보험의 본인 일
부 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명목으로 지불한 의료행위가 사실은 급
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

여 그 비용을 환자에게 전부 부담시킨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다[11]. 이러한 형태의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 제기 건수는 2010년과 
2011년에 연간 약 2만 4천여 건이었다[12].
진료비 확인요청을 제기한 환자 및 보호자는 본인이 부담한 비

급여 진료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에 의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와 같은 의료공급자와 환자와의 관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원을 제기한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기

관 입장에서 의사와 환자 혹은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관계를 악화

시키고 다른 환자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즉, 의사와 환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효과적이고 타당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13], 환자의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신뢰의 저하로 인한 관계악화는 진료과

정에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치료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

는 의료기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8]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환
자의 신뢰확보는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이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인과 진료비 확인 신청경험이 있는 민원인

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신뢰도의 차
이를 확인하고,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의 유무가 이후 의료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일반대중과 진료비 확인요청을 제기한 민원인 간의 의사 및 의료

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65세 성인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업체에 의
뢰하여 2012년 6월 4일부터 2주간 전화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일반대중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KT 집전화번호 랜덤 다이얼링방식의 전화설문방법

으로 조사하였다. 각 설문조사대상은 제한된 설문조사 가능인원

을 이용하여 최대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과 성, 연령을 
기준으로 무작위 층화 표본추출하였다. 전화조사는 랜덤으로 전
화를 걸어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계속 진
행 여부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대중의 
설문 응답률은 전체 전화가 성공한 5,732명 중 400명이 조사를 완
료하여 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조사는 당초 목표인 400명이 설
문에 완벽히 응답을 완료한 시점에서 설문을 종료하였다.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 대한 조사

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

을 제기하여 확인조사를 마친 대상인구 15,796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조사대상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화번호, 성별

(sex), 그리고 연령정보만이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성과 연령을 기준

으로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민원 신청인은 400명의 설문조사 목
표인원을 완성한 시점에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전체 전화 연결이 성
공한 1,633명 중 400명이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19.6%의 응답률을 
보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대중 400명과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이 있는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설문문항의 구성 및 변수의 측정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 측정도구는 기존의 의
사, 의료기관, 의료제도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
헌[3,4,14-17]의 측정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Hall 등[14]이 구분한 
신뢰도의 측정 영역이 포함되도록 개발하였다. 신뢰도 측정 영역은 
충실성(fidelity), 정직성(honesty), 역량(competence),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포괄적 신뢰성(global)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여 환자가 인지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 측정문항은 국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신뢰도 관련 연구에서 그 실행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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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8]. 각 영역별로 확정된 최종 설문문항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의 측정은 비밀유지 영역을 제외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충실성, 정직성, 역량과 포괄적 신뢰성 영역별로 각
각 한 개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우선 의사의 충실성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나를 진료한 의사는 나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

위를 제공하였다”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정직성은 “나를 진료한 
의사는 나의 상태를 고려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치료방법을 솔직

하게 설명해 주었다”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의사의 역량

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나를 진료한 의사는 매우 철저하고 신중

하다”이었고, 마지막으로 포괄적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나
를 진료한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의 신뢰도는 신뢰도의 다섯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6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충실성 관련 문항은 “내가 진
료받은 병원은 내가 필요로 하는 진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 주는 것 같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역량

과 관련해서는 “나는 내가 진료받은 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은 

것 같다”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직성과 관련해서는 두 개
의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내가 진료받은 병원은 나를 치료하면서 
실수를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얘기해 줄 것이다”라는 문항과 “내가 
진료받은 병원은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바로 해결해준다”라는 문
항이었다. 포괄적 신뢰성은 의사에 대한 신뢰도 측정문항과 마찬가

지로 “나는 내가 진료받은 병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의 질문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에는 비밀유

지와 관련한 속성을 측정하였는데, “나의 의무기록은 나를 진료하

는 사람들 이외에는 보지 못하도록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문
항을 이용하였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5점 리커트(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교육수준, 결혼상태, 의료보장

의 유형과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하와, 400만 원 이하, 그리고 400만 원 초과의 3개의 범주로 구
분하였다. 가구소득의 조사는 100만 원 이하, 101-200만 원, 201-
400만 원, 401-600만 원, 600만 원 초과로 측정하였으며, 600만 원 
이상은 전체 대상자의 7.8% 수준으로 구성비율이 낮아 400만 원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비육체 근로자, 육체 
근로자, 무직, 주부, 기타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이혼 
혹은 사별을 기타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기

관 이용경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자 800명 중 607
명(75.9%)이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었다. 한편 조
사대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 입원 및 외래 이용 여부에 따
른 신뢰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의
료기관 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불만족-5
점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만족도를 4-5점(만족, 
매우 만족)만을 ‘만족’으로, 나머지는 ‘불만족’의 이분형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만족도는 최근 방문한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반대중과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집단 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와 의료기관 경험 내용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분석을 이용하였다. 이후 각 일반대중과 민원집단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료기관 경험에 따른 의사 및 의료기관 
신뢰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앞

서 문항들 간의 내적 타당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하기 위
하여 Cronbach’ α값을 이용한 신뢰도 검정이 실시되었다. 분석을 

Table 1. Questions measuring “trust in doctor and medical institu-
tions”

Dimensions Description
Scale endpoints*

Low High

Trust in physician
   Fidelity My doctor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me all the care I need.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Competence My doctor is extremely thorough and 
   careful.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Honesty My doctor is totally honest in telling me 
   about all of the different treatment 
   options available for my condition.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Global All in all, I trust my doctor completely.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Trust in hospital
   Fidelity My hospital puts my medical needs 

   above all other considerations when 
   treating my medical problems.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Competence I receive high-quality medical care from 
   my hospital.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Honesty If a mistake were made in my health 
   care, the hospital would try to hide it 
   from m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If I have a question, I think my hospital 
   will give me a straight answer.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Confidentiality People can access my medical records 
   without my approval.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Global All in all, I have complete trust in my 
   hospital.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Each question was rated on a 5-point sca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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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의사 및 의료기관의 신뢰도는 각 측정문항들의 평균값을 적
용하였으며, 이 평균값은 단변량분석 및 다변량회귀분석에 이용되

었다.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을 기본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회귀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의료기관 이용경험 변수들

의 영향도 같이 고려하고자 하였다. 의사 및 의료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변량회

귀분석을 하였다. 첫 단계는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 유무와 성, 연령
의 인구학적 변수를 통해 설명력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조
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의료기관 이용

경험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ver. 9.3 (SAS In-

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대중과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인으로 구분된 800명의 일반

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두 집단 간의 성과 연령의 분포가 대체적

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측면에서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 결혼상태, 의
료보장의 유형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
다. 비육체 근로자는 일반대중(24.7%)에 비해 민원인(30.7%)이 더 
많았으며, 군인이나 학생과 같은 기타 직업군의 구성은 일반대중집

단이 다소 많았다(p<0.05). 일반대중(67.5%)에 비해 민원인들

(72.5%)의 기혼율이 높았다(p<0.05). 조사대상자의 95% 이상이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을 받고 있었으나, 민원인 집단에 의료급

여대상자가 보다 많았다(p<0.05).

2. 조사대상 집단의 의료기관 이용경험의 분포

Table 3은 두 조사대상 집단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의료기관 이용경험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의료기관 이용경험은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인 중 82.5%인 
330명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대중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이용경험을 보였다(p<0.05). 방문한 의료기관의 유형

도 일반대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경험이 53.4%로 가장 많은 
반면, 민원 신청인 집단은 종합병원급의 이용경험이 44.5%로 가장 
많아 두 집단 간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입원과 외래로 구분했을 때, 일반대중은 의료기관 방문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Total Public People appealed* p-value

Sex
   Male 397 (49.6) 200 (50.0) 197 (49.3) 0.832
   Female 403 (50.4) 200 (50.0) 203 (50.7)
Age (yr)
   20-29 148 (18.5) 79 (19.8) 69 (17.3) 0.926
   30-39 188 (23.5) 93 (23.2) 95 (23.7)
   40-49 197 (24.6) 98 (24.5) 99 (24.7)
   50-59 171 (21.4) 83 (20.7) 88 (22.0)
   ≥ 60 96 (12.0) 47 (11.8) 49 (12.3)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 2,000 300 (37.8) 137 (34.8) 163 (40.7) 0.2037
   2,000-4,000 283 (35.6) 145 (36.8) 138 (34.5)
   > 4,000 211 (26.6) 112 (28.4) 99 (24.8)
Job
   Non-manual 222 (27.7) 99 (24.7) 123 (30.7)
   Manual 207 (25.9) 100 (25.0) 107 (26.8)
   Unemployed 82 (10.3) 36 (9.0) 46 (11.5) 0.0125
   Housewives 177 (22.1) 94 (23.5) 83 (20.7)
   Others 112 (14.0) 71 (17.8) 41 (10.3)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104 (13.0) 50 (12.5) 54 (13.5) 0.9137
   High school 311 (38.9) 156 (39.0) 155 (38.7)
   College or more 385 (48.1) 194 (48.5) 191 (47.8)
Marital status
   Married 560 (70.0) 270 (67.5) 290 (72.5) 0.0048
   Single 212 (26.5) 122 (30.5) 90 (22.5)
   Other† 28 (3.5) 8 (2.0) 20 (5.0)
Health insurance status
   National health insurance 771 (97.1) 389 (98.7) 382 (95.5) 0.0066
   Medical aid 23 (2.9) 5 (1.3) 18 (4.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ose who had experience with requesting verification of healthcare benefit coverage 
service to confirm whether the services provided were cover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ose who were divorced or whose spouse had died.

Table 3. Experience of using medical institutions of the study sub-
jects

Variable Total Public People appealed p-value

Experience with visiting 
   medical institution
   Yes 607 (75.9) 277 (69.2) 330 (82.5) < 0.0001
   No 193 (24.1) 123 (30.8) 70 (17.5)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subjects had visited
   Clinic 270 (44.5) 148 (53.4) 122 (37.0) < 0.0001
   Hospital 140 (23.1) 79 (28.5) 61 (18.5)
   General hospital 197 (32.4) 50 (18.1) 147 (44.5)
Type of care
   Inpatient 95 (15.7) 19 (6.9) 76 (23.0) < 0.0001
   Outpatient 512 (84.3) 258 (93.1) 254 (77.0)
Satisfaction with care
   Dissatisfied 292 (48.1) 124 (44.8) 168 (50.9) 0.1313
   Satisfied 315 (51.9) 153 (55.2) 162 (49.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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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3.1%가 외래를 이용하였으며, 민원인 집단은 77.0%로 두 집단 
간 방문유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간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의사 및 의료기관 신뢰도의 차이

분석에 앞서 신뢰도를 측정한 변수들의 내적 타당도를 Cron-
bach’ α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
해 사용된 4개 문항의 Cronbach’ α값은 0.893였으며,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6문항의 Cronbach’ α값은 0.862으로 매
우 높은 내적 타당도 수준을 보였다. 신뢰도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조사대상자 607명만이 이용한 의료기관에서 
느낀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신뢰도

분석의 최종 분석대상자 수는 607명이었다.
전체 607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 및 의료

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일반대중과 민
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4). 분석결과 의사에 대한 신
뢰도에 있어서는 일반대중과 민원신청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진료비 확인요청을 경험한 집단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일반대중 3.48 vs. 민원집단 3.31). 의료

기관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관 이용 후 만족한 경우

가 불만족한 경우에 비해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

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신뢰도의 차이를 볼 때 일반대중들은 

소득계층에 따라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가 있었다

(p<0.05).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의사나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p<0.05). 그러나 민원인 집
단은 소득계층에 따른 신뢰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따
른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일반대중과 민원인 집단에

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육체 근로자 
및 육체근로자들이 무직, 주부, 기타 집단에 비해 의사 및 의료기관

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p<0.05).

4. 의사 및 의료기관 신뢰도 관련 요인 분석결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된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 의료기관 이용경험 변수를 
포함한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소득의 경우 가구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400만 원
이 넘는 경우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p<0.05). 직업은 무직

에 비해 육체근로자 및 비육체 근로자와 같이 생산활동에 종사하

는 경우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p<0.05). 특히 비육체 근로

자일수록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았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가장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변수는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

도였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에 만족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뢰도가 높았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료비 확인요

청 경험, 소득, 직업,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였다. 의사에 대한 신뢰

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진료비 확인요

청 경험이 있을수록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p<0.05). 
이외에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었

던 요인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에도 주요 관련 요인이
었다(Table 5).
마지막으로 회귀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의 추가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R2)을 살펴보았다.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

함에 있어서 병원종별, 의료기관 방문유형, 의료기관 이용만족도 
등 의료기관의 이용경험과 관련된 독립변수가 포함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아졌다. 의료기관 이용경험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될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25.6%, 의료기

관에 대한 신뢰도는 27.7%가 증가하였다.

고 찰

이 연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진료비 확인요

청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뢰도는 의사와 환
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3,4], 둘 간의 신뢰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 및 의료기관을 신뢰하게 되며, 개인
의 사적인 정보와 신체를 의사에게 공유하고 맡긴다[5]. 환자는 불
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의사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의 가치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

한다[8]. 즉,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환자는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주었던 
신뢰도를 조정하게 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진료비 확인요

청 경험이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반대중에 비해 진료비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0.149배 낮았다(p<0.05). 그러나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만족도는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 
환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19].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 재방문에 있어서 의사의 친절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20],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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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사회학자인 파슨스(Talcott Parsons)가 구조기능론에 입각

하여 제시한 병 역할(sick rol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병 역할

에 따라 병에 걸린 개인은 일상생활의 책임을 면제받는 동시에 병
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권
리에 대한 의무로서 환자는 의사에게 최대한 협조하여 질병을 치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았다[21]. 이러한 병 역할은 
여러 한계적 상황과 많은 반론도 있었지만[22], 그 저변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는 의사에게 본인의 진료를 맡기며, 치료

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불확실하지만 신뢰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

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제안하는 것이다[5].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에는 오래된 신뢰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둘 간의 
신뢰는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나 
납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확인요청 행위에 의해 훼손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는 과정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진료과정 이외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진료비 지불과정에서의 환자 본인이 부
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대상인지에 대한 의구심 및 그
에 따른 민원신청의 경험은 의사의 신뢰도와 관련되기보다는 의료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Keating 등[23]은 진료현장에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같은 불만족

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며, 이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나 의료

기관을 바꾸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보다도 더 강력하게 의사의 신
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전
반적인 만족도였다. 즉, 본인이 받은 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한 고객에 
비해 만족한 고객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0.884배, 의료기관에 대
한 신뢰도는 0.806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나 병원에 대한 신
뢰도라는 것이 의료기관의 이용경험에 의해 가장 크게 결정되는 것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
한편 만족(satisfaction)과 신뢰와의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경영학 분야에서 병원 방문 환자의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신뢰도, 만
족도, 충성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한 단면연구의 결과, 
의사에 대한 신뢰가 의사에 대한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보았고, 병
원에 대한 신뢰는 병원에 대한 만족도의 선행요인으로 고려하고 있
었다[24]. 단면연구의 특성상 그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

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 대상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보았고, 이후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
뢰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형성된 만족

도와 진료과정에서 지속적인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측면을 고려한다면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

하기는 어렵다.
Lee [24]는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선

행요인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의사에 대한 신뢰

도는 병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병원에 
대한 만족도 및 충성도에 영향을 미쳐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24]. 반대로 Mechanic과 Schlesinger [25]는 환자가 의
사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관계의 형성이 의사를 만나는 의료기관이

나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환자의 신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
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의사와 진료실 및 입원실에서 만나는 과
정에서 환자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반해, 의
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의사의 진료과정뿐 아니라 방문 시점부터 
진료비 납부 등 진료의 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평가가 진행되

므로 두 신뢰도가 선후관계로만 규정되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의
사에 대한 신뢰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별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연구결과의 대표성이다. 이 연구는 전화설문

조사대상을 일반대중의 경우 7대 광역시에 한정하여 400명을 표
본 추출하였다. 민원인 집단의 경우도 2011년 1월부터 1년 3개월간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인 중 처리된 인원 40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따라서 연구의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전체 전화설문 응
답률이 7%에 불과하여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응답을 거부

한 집단과 응답한 집단 간의 설문응답의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지
만 일반인과 민원인 간의 성, 연령, 소득의 분포에 있어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인 환자의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과 
신뢰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면연구의 기본적인 제한요건으로 연구설계를 통해 분석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하기보다는 관련성이 있음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이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진료비 확인요청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최근 6개월의 의료기관 이용경험 및 신뢰도를 측정

한 것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제기한 민원인의 민
원 신청일이나 진료비 발생일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설문조사의 시
점보다는 민원 신청일이 앞서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나마 인과관

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진료비 확인 
민원신청의 결과 변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별 민원인들의 진료비 
확인요청결과가 ‘정당’으로 판정된 경우와 ‘환불’로 결정된 경우가 
구분되지 못하였다. 이 변수는 민원 신청경험과 의사 및 의료기관

에 대한 신뢰도의 인과관계에 혼란변수로 고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이 진료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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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청을 제기한 대상 의료기관이 최근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

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조사

대상 민원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민원을 신청한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 방문시점은 최소한 그 이전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민원신청 경
험이 이후 방문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낮추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평상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환
자가 진료비 확인요청 가능성이 높은 역인과관계의 가능성도 고려

해야 한다. 추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대규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의 고려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확인

신청 경험은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오직 의료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도 그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진료비 확인요청 경험이 이후 방문

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에게 급여진료비를 여러 가지 이유

로 비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환자로 하여금 본인이 
지불하는 의료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건 중 정당한 것으로 판정

된 경우는 2009년 13.7%, 2010년 14.6%였다. 이외에 환불결정률은 
2009년 42.4%, 2010년 45.4%였으며, 나머지는 취하 및 기타의 경우

였다[12]. 이러한 현황은 진료비 확인요청 건 중 정당한 청구에 비
해 환불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비용의 청구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11,12]로 민원을 제기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낮은 신
뢰도를 보일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병원경영 측면과 의료사회학 측

면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는 병원의 재방문과 병원에 대한 구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치게 된다[24].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입장에서 진료비를 부적절

(inappropriate)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경쟁이 치열한 
병원경영 환경에게 궁극적으로는 병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더 거시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은 전문적 권위의 상실이라

는 측면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의료비를 적절하게 이해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청구의 결과물로 인지하게 된다면, 이는 국
민의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궁
극적으로는 의료의 전문적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다[22,26]. 따라

서 의료기관들은 환자들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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